
경미한 형사 유죄가 있다 하더라도, 항상 투표 하실 수 있습니다. 

사실, 특정 중죄에 대한 현재의 형기를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

언제나 투표 권리를 유지합니다. 

캘리포니아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일한 경우는 현재 주 또는 연방 

감옥에서 형기를 선고 받은 경우 입니다. 

감옥에서 출소하면 투표 권리가 자동으로 복원되지만, 투표를 하려면 선거 등록 

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 

  

 

  

 

 

 

 

 

 

 

 

피사회행위자 관리 (Probation) 또는 가석방 (Parole) 중 이신가요? 

지역 사회 감독 받고 계신가요? 

감옥에서 형기를 선고받은 상태인가요? 

답이 ‘예’ 일 경우 

귀하께서는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. 



귀하의 투표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투표 

등록을 하려면 다음을 확인 하세요: 

letmevote.org 

 


